
업무분장규칙 개정 신구대비표

[별표1] 대학과 일반대학원의 학과 연계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3조(단과대학 및 학과) ① 단과대학 및 학과는 [별표1]의 단과대학·학과

(부)와 전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 22. (생  략)

  ② 단과대학 및 학과는 [별표1]의 일반대학원의 연계 학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 20. (생  략)

  ③ (생  략)

제13조(단과대학 및 학과) ① 단과대학 및 학과는 [별표1]의 단과대학·학과

(부)와 전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6.01.21.)

   1. ~ 22. (현행과 같음)

  ② 단과대학 및 학과는 [별표1]의 일반대학원의 연계 학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6.01.21.)

   1. ~ 2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별표 개정

·응용사회학과 학과명 변경

<신  설>

부   칙 <기획팀-1950호 : 2026.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1의 응용사회학과 학과명 변경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신설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대학(학사과정)
일반대학원(석·박사과정)

대학 학과
(생   략)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심리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응용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스포츠레저학과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생   략)

대학(학사과정)
일반대학원(석·박사과정)

대학 학과
(현행과 같음)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심리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스포츠레저학과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현행과 같음)

 

- 응용사회학과 학과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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